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6. 6. 24.>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구분 산지일시사용면적 산지일시사용기간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

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2.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또는 풍력발

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진입로를 포함한다.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4.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

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5. 배전시설, 전기통신송신시설, 무

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6. 영 별표 3의3 제1호에 따른 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제2호에 따른 풍력발전시설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전까지의 공사기간은 산지일시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